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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   ‘22년~’25년 교육 미이수업체 실 장

팀 장 지시사항

참  조 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   담 당 관계자협조

제  목 : ‘22년~’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실시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협회는「화장품법」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

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

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,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

를 대상으로 「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3. 관련: 화장품정책과-119(2026. 1. 7.) 업무 협조 요청

4. 상기 관련하여, 귀 사는 「화장품법」 제5조 제7항에 따른 교육 

대상자로서, ‘22년~’25년 기간 중 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

니다. 그러나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

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, 1회에 한하여 재교육 기회를 

제공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,

5. 귀 사의 책임판매관리자는 2026년 3월 31일(화)까지 대한화장품

협회 교육센터(edu.helpcosmetic.or.kr)에서 「‘22년~’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」

과정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직인생략



※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, 관리자가 퇴사하거나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

근무 중이 아닐 경우, 현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6. 아울러,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, 20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 

‘26년 3월 이후에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’26년 3월 이후 이수 과정: 「보수교육 대상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」

붙임_‘22년~’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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